
구 분
시설대여료

감면율

영상기자재

대여료 감면율

수수료

감면율
비고

직접 대여 50% 50%

없음후원 기관 10% 30%

예산 등 지원작 30% 50%

구 분
시설대여료

감면율

영상기자재

대여료 감면율

수수료

감면율
비고

부산업체제작 장편영화 50% 50%

없음

부산지역 독립영화 50% 50%

부산지역 촬영이 전체

분량의 50% 이상의 영화
20% 20%

부산시 예산 등 지원작 30% 30%

구 분
강의실
대여료
감면율

그 외 시설
대여료
감면율

영상기자재
대여료
감면율

수수료
감면율 비고

프리미엄 회원 100% 30% 30%

없음

※회원
제도
변경 시
자동변경

골드 회원 50% 20% 20%

레인보우, 학생,
특별회원

30% 10% 10%

아카데미
제작워크샵수료생

50% 30% 30%

제14조(대여료의 특례와 감면) ① 법인은 영상문화발전에 공헌한다고 판단되거나 

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

는 경우에 대여료의 일부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

  1.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

  2. 영화인 

  3. 영화의전당

② 영화촬영장비는 대여 일수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

③ 할인혜택이 중복일 경우 높은 할인율로 적용 감면한다. (장기대여 할인은 중복

할인 해택이 가능하다.)

④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프로모션할 수 있다.

⑤ 대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대여료 감면신청서를 법인에 

제출하여야 하며,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소관부서장이 승인하고 그 외 특별한 사유

로 인해 특별감면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감면요율 등을 정하여 승인한다.


